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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은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한 유형 고

시(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를 통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유형 고시에는 소위 ‘1+1 할인’과 같은 묶음판매 유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문제는 묶음판매 표시가 소비자에게 오인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1+1 행사’라는 표시가 ‘2개를 사면 50% 할인’으로 본다는 것인지 아니면 ‘2개를

사면 원래 2개 가격보다 저렴’하다로 본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다. 전자의 경우에

는, 2개 가격의 50% 할인이 아니면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있으나 후자의 경
우에는 2개 가격의 50% 할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원래 2개 가격보다 조금이라도

저렴하다면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뿐
만 아니라, 수범자인 사업자에게도 혼란을 가지고 오게 된다. 그 결과 분쟁이 발

생할 소지가 많게 된다. 아울러, 수범자인 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규율인 만

큼 명확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와 같은 관점으로 규율 체계 및 판례 검토, 비교법적 검토를

통하여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유형 고시상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
세부지침의 개선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상품과 서비스 가격의 변동, 유통상황

및 판매행태는 각 나라별로 특수성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 특수성에 기해 법정책

이 마련되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규율하고 있

다고 하여 바로 우리나라에 이식할 수는 없는 일이다. 아울러 행정 규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범자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 역시 고려하지 않을 수 없

고, 또한 대법원의 해석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고려사항들을 종합하여, 개

선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 및 개정안들을 통하여 묶음판매에 관한 논의가

진행되고 더 나은 규율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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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소비자는 상품 또는 용역을 거래하기 위해서 해당 상품 또는 용역의 가격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소비자는 사업자가 해당 상품 또는 용역에 가격을 표시하

지 않는 경우, 그 가격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가격은 사업자가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격과 관련하여서는 전적으로 사업

자 측의 표시・광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하여, 사업자의 부당한 표

시・광고를 하는 경우 소비자는 그 부당함을 알기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지배
력이 있는 사업자가 부당한 표시・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할 경우 공정한 경쟁

을 해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
한 법률 (이하 ‘표시광고법’)을 1999년 2월 5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표시광고법에서의 부당한 표시・광고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표시광고법 제1조 및 제3조).

대형마트 및 편의점 등 전국단위 유통업체에서는, 매출 증대 및 상품 재고

소진 등을 이유로 할인판매를 기획하고 시행하는데, 이 경우 할인된 가격을 상

품과 사업장 내에 표시함과 아울러 간행물 등을 통하여 광고한다. 따라서 할인

된 가격을 표시・광고를 할 경우 표시광고법에서 정한대로 이루어져야 한다.

표시광고법은 제3조에서 부당한 표시・광고 유형 4가지, 즉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② 기만적인 표시・광고,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 및 ④

비방적인 표시・광고를 규율하고 있고, 이에 관한 세부 사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고시인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

정 고시 (이하 ‘유형 고시’라 한다)를 통하여 정하고 있다.

문제는, 유형 고시에서 소위 ‘1+1 행사’ 또는 ‘2+1 행사’와 같이 묶음판매 유

형은 규정하고 있지 않다. 예컨대, 1+1 행사의 경우, 2개를 동시에 사면 각각

1개씩 사는 것보다 조금 싼 가격으로 할인하여 구매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고,

아니면 1개 가격으로 2개를 구입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므로, 소비자를 오

인하게 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문언적으로만 보았을 때, 1+1 행사는 2개를 1

개 가격으로 살 수 있다고 해석될 수 있다.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를 따

지는 요건 중 하나인 소비자오인성은, 사업자의 의도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즉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

인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한다.1) 그런데 소비자들 사이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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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할인행사가 달리 해석되면, 소비자뿐만 아니라 표시광고법의 수범자인 사

업자 역시 혼란스러운 상황이 생겨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따라서 이러한

분쟁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유형 고시를 통하여

위와 같은 상황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한편, 할인가격 표시・광고는 주로 사업자 자신의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할인된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것이므로, 종전거래가격을 무엇으로 정하는지도
중요한 사항이다. 현재 유형 고시에서는 종전거래가격을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Ⅲ. 3. 나.)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는 고등법원

판결도 있었다.2) 물론 이러한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상고심인 대법원3)은 ①

유형 고시와 같이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에 더

부합하는 점 및 ② 유형 고시는 부당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

하므로, 사업자가 가격책정 자율권이 침해되거나 소비자후생을 악화시킬 우려

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이유로 들어 배척하였다. 그러나 대법원이 배척했

다고 하여도, 이렇게 대법원과 고등법원의 견해가 갈렸다는 것은, 일반 거래

세계에서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따라서 고등법원에서 지적

한 문제점과 더불어 다른 나라에서의 ‘종전거래가격’의 기준을 비교하면서 현

재 우리의 유형 고시에서 정한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재검토하고 더 나은

방안이 있는지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논문은, 위와 같은 문제의식을 기초로 현행 규율체계를 검토하고

해결책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의 가격 관련 부당

한 표시・광고의 규율체계의 일반에 대해 개관하고, 이를 우리 대법원에서 어

떻게 해석하고 있는지 살펴 본 후 비판과 함께 다른 대안은 없는지 비교법적

으로 모색하고자 한다.

1)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1두82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및 대

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등.

2)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3)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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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가격 관련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율체계와 묶음판매의 규율
1. 표시광고법상 규율 내용과 유형 고시의 성격

1) 표시광고법의 제정 목적과 표시・광고의 의의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에서 불공

정거래행위 중 한 유형으로 규율하다가 시장구조가 수요자중심으로 전환되고

소비자의 올바른 상품선택이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관건이 되어 감에 따라, 소

비자에게 유용한 시장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4) 1999년 표시광고법이 제

정되었다. 즉 공정한 거래 질서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보장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종합적인 표시・광고 정책의 필요성이 제기되어5) 독립된 법률

로 제정된 것이다. 이는 표시광고법 목적에서도 나타난다. 표시광고법 제1조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방지하고 나아가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

을 촉진하도록 하는바, 이는 소극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 법에서 표시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업자,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해 상품의 용기・포장,
사업장 등의 게시물에 쓰거나 붙인 문자・도형 등을 말하고, 광고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사업자, 상품등의 내용, 거래 조건, 그 밖에 그 거래에 관한 사항

을 정기간행물, 방송 등으로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거나 제시하는 것을 말한다

(표시광고법 제2조제1호).

2) 부당한 표시・광고의 내용 및 유형 고시의 법규성
그러면 무엇이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문제가 되는데, 이에 관한 정의는 표

시광고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다. 표시광고법상 부당한 표시・광고는 소

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는 행위로, 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제1호), ② 기만적인 표시・광
고(제2호), ③ 부당하게 비교하는 표시・광고(제3호) 및 ④ 비방적인 표시・광
고(제4호)로 정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시 대통령령

4) 법제처 제공, 표시광고법 제정이유.

5) 박수영,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성립요건과 유형”, 기업법연구 제13집 , 한국기업법학

회(2003), 27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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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임하고 있다(표시광고법 제3조제2항).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는 표시광고법 제3조제2항의 위임을 받아, 표시광

고법 제3조제1항에서 정한 유형의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하고 있다. 다만, 시행

령에서도 법률에서의 내용을 풀어 서술하고 있을 뿐이고, 관련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없다. 이에 표시광고법 시행령 제3조제5항에서는, 위에서 제시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형 고시로 정하

도록 하고 있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판단기준을 제시하고 구체적으로 어

떤 경우에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가 성립되는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

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

다(유형 고시 Ⅰ.). 그러면 유형 고시는, 법령의 위임을 통하여 그리고 침익적

행정행위를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가 문제

된다. 즉 유형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부당 표시・광고의 유형을 ‘예시규정’이

아닌 ‘열거규정’으로 보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여기서 특기하여야 할

것이, 현행 유형 고시의 목적이다. 유형 고시는 부당한 표시・광고의 유형에

관하여 사업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예시’하여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

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이다. 즉, 유형 고시에서 정한 부당한 표시・
광고 유형은 열거적이 아닌 예시적이라는 것이다. 또한 유형 고시 Ⅲ. 1. 표

시・광고의 기본원칙에서도 “이 고시에 예시된 사항은 일반거래상에 흔히 나

타나고 있는 대표적이고 공통적인 사항만을 추출한 것으로서, 이 고시에 열거

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해서 부당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아니

다”고 함으로써 다시 한 번 유형 고시는 예시규정임을 밝히고 있다. 또한 사업

자 및 일반소비자에게 예시하여 ‘법집행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결국 유형 고시는, 예시를 통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예측가능성을 담보하여 법적 안정성을 제고하고자 함을 알 수 있

다. 덧붙여, 법규성이 없는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자기 구속의 법리,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의거 간접적인 구속력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6)

6) 홍정선, 제28판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2020), 284∼285면; 宇賀克也, 第7版 行政法概説Ⅰ ,

有斐閣(2020), 32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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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묶음판매에 관한 유형 고시 규정

1) 묶음판매의 성격

그러면 유형 고시를 통하여 묶음판매를 규율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묶음판매가 할인의 성격을 가지는지 아니면 증정의 성격을 가

지는지에 관해 확정할 필요가 있다. 할인의 성격을 가지면 당연히 유형 고시상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반면, 증정의 성격을 가지

면 유형 고시상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이 아닌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

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에 따라 규율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묶음판

매가 할인의 성격과 증정의 성격을 모두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2+1 행사 상품을 각각 1개씩 사서 3개를 사는 것보다 한 번에 3개를 사는 것

이 더 저렴한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할인의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

나 2+1 행사 상품 가격을 3으로 나누어 그 가격으로 하나의 상품만 살 수 없

다. 1개의 상품 가격은 따로 있고, 꼭 3개를 한 번에 사야만 행사가격으로 구

입할 수 있다. 또한 1+1 행사에서도 경우에 따라서는 1개 가격보다는 비싸지

만 2개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다. 이 경우에는 증정이라 보기는 어렵

지만, 또한 기존의 할인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한편, 1+1 행

사 등을 증정으로 볼 수도 있는데, 특히 규격이 다른 물건을 덤으로 준다고 하

거나 아니면 다른 종류의 물건을 주는 경우, 증정의 성격이 두드러진다. 또한

1개 가격으로 2개를 주는 경우 역시 증정으로 볼 수 있다.

2) 묶음판매를 증정으로 볼 경우

이렇게 묶음판매의 성격을 할인으로 볼 수도 증정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

데 우리의 표시광고법령과 유형 고시에서는 묶음판매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묶음판매를 증정으로 본다면, 유형 고시 Ⅲ.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의 규정을 적용하기 어렵다. 유형 고시 3. 가격에 관한 표시・
광고는 주로 할인이나 할부와 같은 부분을 규율하고 있는 것일 뿐만 아니라,

엄밀한 의미에서 증정은 가격 표시와는 별개의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유

형 고시 Ⅲ. 16. 기타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의 표시・광고를 통
하여 규율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유형 고시 Ⅲ. 16. 나목의 경우 “기타 거래

내용 및 거래조건 등에 관하여 표시・광고함에 있어서는 사실대로 하여야 한

다”고만 되어 있고, 이에 관한 예시로 무료증정이라 하였는데도 일정액 이상

구입해야 증정하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규정을 바로 묶음판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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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묶음판매에서는, 예컨대 1+1 행사의 경우 무조건

무료로 준다는 표시・광고는 없고, 하나를 사면 하나를 증정하는 조건부 증정

을 표시・광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묶음판매의 경우는 위 유형 고시의

내용과 예시에 해당되지 않는다. 나아가 묶음판매는 하나 또는 조건에 맞는 개

수를 사야 증정하는 것으로 그것의 거래내용 및 거래조건을 사실대로 표시・
광고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증정으로 볼 경우 유형 고시만으로 묶음판매를

규율하기는 쉽지 않다. 특히 증정으로 볼 경우, 1개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의 2

배를 올린 다음 1+1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긴다. 형식적으로 본다면, 증정은 할인이 아니므로 1+1 행사 등에서는 유형

고시 Ⅲ.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상의 종전거래가격을 적용할 여지가 없다.

그렇다면 1+1 행사 등을 증정으로 볼 경우, 1개 가격을 종전거래가격의 2배로

올린 다음 1+1 행사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될 수 없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소비자를 속인 것이라고 의심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 그

렇다면 묵음판매를 할인으로 본다면 유형 고시로 해결될 수 있는가?

3) 묶음판매를 할인으로 볼 경우

묶음판매를 할인으로 본다면, 유형 고시 Ⅲ.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가
적용될 여지가 있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유형 고시 Ⅲ. 3. 가격에 관한 표

시・광고는 가격의 할인 등을 고려하여 규정한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1+1 행사 등은 조건으로 된 수량만큼 구매를 하여야 할인을 받는 것

이므로 유형 고시상의 할인과 일치하지는 않으나, 유형 고시에서 명시적으로

조건부 할인을 배제한 것이 아니므로 조건에 맞는 수량을 구매한 경우 결과적

으로 할인을 받게 되는 것이어서 조건부 할인으로 봐도 무방하고, 따라서 유형

고시 Ⅲ. 3. 가격에 관한 표시・광고를 적용할 수 있다. 여기에 대해 같은 물건
일 경우는 할인율을 구할 수 있지만 같은 종류이나 질량 등 단위가 다른 상품

을 덤으로 주는 것이라든지 완전 다른 종류의 상품을 덤으로 주는 것은 할인

율을 구할 수 없으므로 할인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가능하나, 같은 종류이

나 질량 등이 다른 상품 또는 완전 다른 종류의 상품도 종전가격이 있을 것이

고, 각각의 상품가격을 합친 것과 조건에 맞게 구매했을 경우의 최종 가격을

비교하면 할인율을 구할 수 있으므로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문제는 유형 고시에서 묶음판매를 어떻게 정의하고 규율할 것인지에 관해서

는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 예컨대 1+1 행사라는 문구를 ‘2개를 사면

50% 할인’으로 볼 경우에는 2개 가격의 50% 할인이 되지 않으면 부당한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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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1+1 행사라는 문구를 ‘2개를 사면 원래 2개

가격보다 저렴하다’라는 의미로 볼 경우에는 유형 고시상 적용할 만한 규정이

없고, 따라서 묶음판매를 할 경우, 원래 개수의 가격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부

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른다.
그런데 부당한 표시・광고의 기준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

하여야 하는데, 과연 1+1 행사를 원래 개수의 가격보다 저렴하기만 하면 된다

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된다. 이를 극단적으로 적용하

면, 종전거래가격 1개 1만원 짜리 물건을 1+1 묶음 가격 19,990원으로 표시해

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니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러한 결과는 부당하

게 느껴진다. 적어도 문언상 ‘1+1’ 이라는 의미에서는 하나의 가격에 두 개를

준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물론 광고에는 사회통념상 용

인되는 과장은 있을 수 있으므로, 꼭 하나의 가격에 두 개를 구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1+1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도 결과적으로 0.05%만

할인하는 경우는 오인성이 없다고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 우리 판례는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지 아

래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Ⅲ. 묶음판매와 부당 표시・광고 관련 대법원 판례
1. 사안의 개요

묶음판매, 특히 1+1 행사와 관련하여 특기할 대법원 판례는 3개가 있다. 이

는 공정거래위원회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4월까지 진행된 롯데마트, 이마

트 및 홈플러스(홈플러스 스토어 포함) 등 대형마트의 표시・광고를 심의하여,

이들이 일부 상품의 가격을 대폭 인상한 후 2개를 묶어 인상된 가격으로 판매

하였다는 이유 등으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한 것7)에서 비롯되었다. 이

들 대형마트들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에 각 항소

하였고, 이후 다시 대법원에 각 상고8)하였다. 롯데마트 건이 2018. 7. 12.에 선

7) 공정거래위원회 2016. 11. 8.자 보도자료, “소비자를 현혹시키는 대형마트의 가격할인 관련

부당광고 제재”.

8) 엄밀히 본다면,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는 상고하였으나, 이마트는 상고하지 않았다. 다만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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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 있었고, 이마트 건이 2018. 7. 20.에 선고가 있었으며, 홈플러스 건은

2022. 4. 28.에 선고가 있었다. 아래에서는 항소심과 상고심이 묶음판매에 관해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만 본 연구의 목적은 가격관련 부당

한 표시・광고행위의 개선방안을 살피고자 하는 것이므로, 자세한 사실관계보

다는 고등법원과 대법원이 어떠한 논리에 따라서 묶음판매를 보고 있고, 그 한

계는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춘다.

2.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

1) 사실관계

롯데마트는 초콜릿, 변기세정제 및 고기 전용 쌈장에 대해 1+1 행사를 하였

는데, 1+1 행사 중 개당 가격이 1+1 행사를 하기 전 20일 기간 중 가장 싼 가

격보다 비싸거나 같았다(이하 본항에서 ‘이 사건 1+1 행사’)라 한다.

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78 판결)

원심은 먼저 묶음판매가 단순한 할인판매와 성격을 달리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즉, ‘1+1 행사’는 반드시 2개 단위로 제품을 구매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고 1개의 제품을 구매할 때에는 1개 상품 가격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

매할 수 없다는 점에서 단순한 할인판매와 성격이 다르다고 한다. 나아가 이 사

건 1+1 행사 이외에도 ㉮ 2+1, 3+1 등 해당 상품을 일정 개수 이상 구매 시 동

일한 상품을 증정하는 행사, ㉯ 동일한 상품이지만 크기 또는 용량에 차이가 있

는 상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행사, ㉰ 동일한 상품이 아니라 다른 상품을 덤으로

증정하는 행사 등이 있을 수 있는데, 위 ㉯, ㉰ 행사의 경우 상품은 동일하나 크

기나 용량이 다른 상품 또는 전혀 다른 상품을 추가로 증정하는 것이어서 할인

율을 산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위 ㉮ 행사의 경우 묶은 상품들을 모두 구매할

때를 기준으로 1개당 가격을 계산하여 할인율을 인위적으로 산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을 묶은 개수가 아닌 수만큼 구매할 경우에는 위 할인율이

적용될 수 없다고 하면서,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성격을 전제로 하여, 원심은 유형 고시가 이 사건 1+1 행사에 적용

될 수 없다고 한다. 즉 1+1 행사는 결과적으로 할인으로 볼 수는 있으나, 침익

적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할 수

모두 공정거래위원회도 상고하였으므로, 3건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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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바, 묶음판매와 관련한 제재기준이나 처분 등을 규정하지 않은데다 소비자

들의 공통된 인식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령의 불비를 상대방에게 전가

할 수 없으므로, 유형 고시는 묶음판매에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대법원 판결

(1) 판시내용

대법원은, “일반소비자는 광고에서 직접적으로 표현된 문장, 단어, 디자인,

도안, 소리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제시되는 표현뿐만 아니라 광고에서 간

접적으로 암시하고 있는 사항, 관례적이고 통상적인 상황 등도 종합하여 전체

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게 된다. 따라서 광고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지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소비자가 그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

여야 한다.”고 전제를 둔다.

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의 유형 고시와 관련하여, “어떤 사업자의 표시 또는

광고 행위가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로서 표시광고법 제3조에 위반되는지 여

부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피고

가 이 사건 고시에서 예시한 내용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한다.

그러면서, “일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

을 구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

히 유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였다.

(2) 정리

이를 살펴보면, 먼저 대법원은 유형 고시를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

정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대법원은 표시광고법령의 위임

관계를 먼저 지적한 다음, 유형 고시상의 목적조항을 언급하면서 유형 고시가

예시적 규율임을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대법원은 유형 고시를 엄격한 열거 규

정으로 보지 않고, 유형 고시에 없더라도 표시광고법령에 따라 규율할 수 있도

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전제로 대법원은, 일반소비자의 관점에서는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

매하면, 종전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

리하다는 의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하면서, 이 사건 1+1 행사 광고를 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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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가

격의 2배와 같거나 오히려 2배가 넘는 것으로, 이 사건 1+1 행사 광고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판단하였다.

정리하면, 대법원은 ① 유형 고시는 예시적 규정이므로 유형 고시에서 정함

이 없더라도 관계 법령의 해석에 의해 규율할 수 있고, ② 1+1 행사의 경우에

는 할인판매 유형으로 볼 수 있는데, 이 때 1+1 행사는 종전의 1개 판매가격

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유리하여야 한다고 인식할 여지가 크며,

③ 따라서 1+1 행사 광고를 하면서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 이상이면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한다고 한다.

3.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59215 판결

1) 사실관계

(1) 이 사건 광고 1에 대해

원고는 참기름을 개당 9,500원으로 표기한 후 1+1 행사를 하였는데, 1+1 행

사를 하기 20일 전 가격은 4,750원이었다.

(2) 이 사건 광고 2에 대해

원고는 샴푸 린스 등에 대해 1+1 행사를 하였는데, 모두 20일 전 가격보다

50%된 가격은 아니나, 1개 판매가격의 2배에 이르지 아니하였다.

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누55 판결)

해당 사건에서 원심은, 앞서 살펴본 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8

판결과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유형 고시는 열거적 규정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1+1 행사 등 묶음판매에 관해서는 유형 고시에

서 규율하지 않고, 나아가 할인판매와 성격을 달리하므로, 유형 고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3) 대법원 판결

(1) 판시내용

다음으로 대법원 판결을 본다. 먼저 대법원은 앞의 판결과 마찬가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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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1+1 행사 광고는 (대부분) 각 신문 내지 전단 광고에 다른 여러 상품들

에 대한 광고와 함께 이루어졌고, 다른 상품들은 그 단위당 가격만을 표기한

것과 달리 이 사건 1+1 행사 광고에서는 ‘1+1’을 강조하여 표기하였으므로, 일

반 소비자의 관점에서는 이를 적어도 ‘1+1 행사를 하는 상품을 구매하면 종전

의 1개 판매가격으로 2개 구매하는 것보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유리하다’는 의

미로 인식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한다.

이를 전제로 이 사건 광고 1에 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 1을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

의 2배와 같으므로, 이 사건 광고 1이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없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반면, 이 사건 광고 2에 관해서는, “원고가 이 사건 광고 2를 하면서 표기한

광고상 판매가격은 이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매했던 1개 가격의 2배

에 이르지 못하므로, 이 사건 광고 2가 있기 전과 비교하여 소비자들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광고 2와 같

은 1+1 행사 광고가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는 전

제에서 이 사건 광고 2가 이 사건 고시 중 할인판매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므

로 거짓・과장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뿐, 달리 이 사건 광고 2가 ‘사실

과 다르게 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

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광고’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정리

대법원 판결의 내용을 본다면, 앞서 본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7두60109

판결과 논리 및 판결 내용이 유사하다. 다만, 앞서 본 2017두60109 판결에서

볼 수 없었던 판단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사건 광고 2에 대한 판단이

다. 이 판단을 살펴보면, 1+1 행사는 사실상 1개 상품의 가격을 50% 할인하여

판매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였는

바, 따라서 1개 판매가격의 2배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 그 할인율이 50%에 이

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짓・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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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

1) 사실관계

원고는 화장품, 치약, 화장지 등의 상품들에 대하여 1+1 행사 광고를 하였는

데, 일부 상품들의 1개당 가격이 광고 전 20일 동안 최저 판매가격보다 비쌌으

나, 광고 직전 1개당 가격보다는 저렴하거나 같았다.

2) 원심의 판단(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원심의 판단을 보면, 앞서 내려진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따라, 묶음판매는

할인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유형 고시상 할인판매와 관

련한 규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나 유형 고시의 성격을 예시적 규

율을 넘어,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는 것으로 전제를 하였다. 그런 후, 유형 고시

에서 정하고 있는 ‘종전거래가격’의 개념인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본 사안에 적용하지 않고, ‘광고 전 근접한 기간에 실제 판

매한 가격’으로 해석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1) 판시내용

먼저 대법원은, 기존의 선례와 같이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보고 있다. 즉,

1+1 행사를 할인판매로 본 원심에 대해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광고의 거짓・과장성 및 소비자 오인성에 관

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하였다.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의 선

례를 그대로 답습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기존의 선례들과 달리 쟁점이 되었던 ‘종전거래가격’과 관련하여서 대

법원은, 유형 고시에 따라, ‘광고 전 20일 동안의 판매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

으로 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즉, “할인 또는 가격인하의 방법으로 자기가

공급하는 상품을 판매하기 위한 표시・광고가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업자가 광고에 기재한 판매가격과 비교되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

으로 표시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이때 ‘종전거래가격’

을 해석할 때에는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최저가격으로 판매된

기간이 매우 짧거나 그 판매량이 미미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고시의 규정내용이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거짓・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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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다.”고

한다.

그 이유로, “비록 이 사건 고시가 부당한 표시・광고의 세부적인 유형 또는

기준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으로 법규로서의 효력은 없다고 하더라도 사업자

나 사업자단체는 표시・광고행위를 할 때 이 사건 고시를 주요 지침으로 삼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소비자들에게도 부당한 표시・광고인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일응의 기준으로 작용한다”9)고 하였다.

(2) 정리

이를 정리하면, 먼저 1+1 행사는 할인판매라는 것과 1+1 행사 상품의 가격

이 종전거래가격보다 저렴한 경우에는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니라는 기존의

선례를 따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종전거래가격의 해석이 문제가 되는데, 대

법원은 ① 유형 고시는 사업자 등에 일응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② 유형

고시상 종전거래가격의 해석이 소비자 인식에 더 부합하며, 나아가 ③ 유형 고

시의 기준에 따라 종전거래가격을 해석하더라도 소비자후생을 악화시킬 우려

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유형 고시상의 종전거래가격의 해석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5. 판결들의 검토 및 소결

1) 서설

위 판결에서 항소심과 상고심을 거치면서 쟁점으로 된 사안은, ① 유형 고

시의 성격, ② 묶음판매의 성격 및 ③ 종전거래가격의 개념이다. 사실 유형 고

시의 성격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묶음판매의 성격과 종전거래가격의 개념이

바뀔 수도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항소심과 상고심은 견해가 나뉘었고, 각각에

대해 견해를 달리하게 된 것이다. 아래에서 각각의 쟁점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

을 살펴보도록 한다.

9) 그 외,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직전 판매가격’으로 보는 것보다 이 사건 고시의 규정내용

과 같이 해석・적용하는 것이 일반 소비자들의 인식에 더 부합해 보인다. 이 사건 고시의

규정대로 종전거래가격의 의미를 해석・적용하더라도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제하기
위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로써 사업자가 광고 전 20일 동안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여야 한

다거나 사업자의 가격책정 자율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소비자에게 이득

이 되는 가격인하를 억제하는 등으로 소비자후생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

다”라는 이유도 덧붙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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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고시의 성격

먼저, 유형 고시의 성격부터 살펴본다. 2017년에 선고된 두 건의 항소심10)에

서 유형 고시는 열거규정으로 보아 엄격하게 해석하였다. 즉, 행정법령으로부

터 위임을 받은 행정규칙이므로,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으로 본 것이다. 그리고

표시광고법에 의거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시정조치 등은 국민의 권리를 제한

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처분이므로 그 해석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는 논리적으로 타당할 수 있으나, 법의 합목적성에 타당

하지 못하다. 왜냐하면 변화하는 모든 표시・광고 유형을 예상하여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디지털 사회의 변화속도는 매우 빠르고, 그에

따라 마케팅 등의 기술 역시 빠르게 진화해가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러한

변화에 법규로써 대응하기란 쉽지 않다. 유형 고시를 법규명령적 행정규칙으로

보고, 그것에 담긴 규정 자체도 열거규정으로 보아 엄격하게 적용하면 사각지

대가 항상 발생할 수 밖에 없다. 그렇다면 2019년에 선고된 항소심11)처럼 유

형 고시의 법규성을 완전 무시한 채 법령에만 의존하여 해석하여야 하는 문제

가 생긴다. 그런데 유형 고시는 표시광고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위임을 받아 작성된 것이다. 그러므로 단순히 행정부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해

석준칙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설령 행정부 내에서만 효력이 있는 해석준

치이라 하더라도,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평등원칙 및 신뢰보호 원칙에 따라

행정규칙은 간접적 구속력을 가진다.12) 이러한 성격을 도외시하여서는 안된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유형 고시의 구속력을 인정한 것으

로 보인다. 즉,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유형 고시에 정한 대로 해석하는 것이다.

다만, 유형 고시의 성격을 열거적 규정이 아니니 예시적 규정으로 보아, 유형

고시에서 관련 내용이 명확하게 없더라도 법령의 목적과 내용에 비추어 적절

히 해석・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생각건대, 대법원은 법적 안정성보다는 합

목적성에 조금 더 초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 상기와 같이 빠르게 변하는 마케

팅의 세계에서 모든 표시・광고를 예측・예정하여 유형 고시에 둘 수는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대략의 규정을 두고, 그 규정을 통하여 법령의 목적 내에 유

연하게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상에서 규율의 사각지대가 없게 하여야

10)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6누10678 판결과 서울고등법원 2017. 8. 17. 선고 2017

누55 판결,

11) 서울고등법원 2019. 2. 1. 선고 2016누82227 판결.

12) 홍정선, 제28판 행정법원론(상) , 박영사(2020), 284∼285면; 宇賀克也, 第7版 行政法概説

Ⅰ , 有斐閣(2020), 323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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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적어도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율을 위해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3) 묶음판매의 성격

다음으로 묶음판매의 성격이다. 2017년에 선고된 두 건의 항소심 모두 묶음

판매는 할인판매와 그 성격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 이유로 일반적인 할인판매

와 달리 증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점 및 증정되는 상품이 기존 상품보다 용

량이 적거나 종류가 다른 상품이라면 할인율을 구할 수 없다고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그러나 용량이나 종류가 다르다 하더라도 그 제품의 가격이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할인율을 구하는 것은 어려울 뿐 불가능한 사정은

아니다. 또한 증정의 성격을 가진다고 하나 해당상품을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니

면 증정으로 보기 어렵고, 나아가 종전거래가격을 2배 이상으로 인상한 다음

무료로 준다고 하는 것을 과연 ‘증정’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애초

에 ‘증정’의 의미도 댓가나 조건 없이 주는 것을 말하는바, 그렇다면 1+1 행사

와 같이 하나의 물건을 구매하여야 1개를 ‘증정’하는 것은 이미 거래 조건이

들어갔기 때문에 순수한 의미에서의 증정이라 볼 수 없다. 보통 묶음판매는 신

제품 홍보나 재고품을 정리할 목적에서 이루어지는 할인판매의 성격을 가지고

있음을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상품을 구매하여야 할

인(또는 증정)이 적용되는 것인데, 이는 판매자 입장에서 상품의 관리 및 판매

비용을 낮추는 효과가 있으므로 이러한 효과를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일

부 나누어 주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다. 따라서 묶음판매를 구매수량의 조건이

붙은 할인판매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대법원이 항소심 판결

을 뒤집어 묶음판매를 할인판매의 유형 중 하나로 본 것은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점이 있다. 1+1 행사가 50% 할인이라고 보지

않고, 다만 종전거래가격에 비해 저렴하기만 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는 점이다.

대법원의 논리라면, 종전거래가격 1개 1만원 짜리 물건을 1+1 묶음 가격

19,990원으로 표시해도 부당한 표시・광고가 아니게 된다. 이는 1+1 할인이라

는 언어적 표상을 간과한 것이라는 비판이 가능하다.13) 대법원의 견해를 극단

13) 왕성민, “대형마트의 ‘1+1 행사 광고’와 소비자오인성 –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7두

59215 판결을 중심으로”, 유통법연구 제5권 제2호 , 한국유통법학회(2018), 192∼193면에

서는, “대법원은 1+1행사 광고를 단순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취지의 유인으로만

보았을 뿐 ‘1+1’이라는 언어적 표상이 일반 소비자의 내면에서 ‘절반의 가격’으로 인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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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본다면, 0.01%만 할인하더라도 ‘1+1 행사’라고 표시・광고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1+1 행사’가 꼭 반값이 아니라 하더라도, 0.01%만 할인하는 경우까지 인정하

는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수준인지 의문이다. 이는 소비자의 오인성을 제

거하여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도록 제정된 표시광고법의 목적에 반하는 것일뿐

만 아니라, 다른 할인판매 유형과의 형평성 문제도 생길 수밖에 없다.

4) 종전거래가격의 개념

마지막으로 종전거래가격의 개념이다. 2019년에 선고된 항소심은 ① 가격책

정의 자율권을 침해하여 가격경쟁이 위축될 수 있고, ② 가격할인을 위해 직전

20일 동안은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하므로 오히려 소비자후생을 악화하는

결과를 야기하는 점을 이유로 유형 고시상 해석을 따르지 않고, ‘광고 전 근접

한 기간에 실제 판매한 가격’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종전거래가격은 할인판매

에서 할인율 등을 구하기 위한 기준을 정하는 규율이지 직접적으로 판매가격

을 어떻게 해야한다고 정하는 규율이 아니므로, 종전거래가격을‘광고 전 20일

동안 가장 낮은 가격’으로 해석하더라도, 당연히 사업자들의 가격책정의 자율

권을 해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가격할인을 위해 직전 20일 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그 20일 동안은 경쟁사업자보다 가격이 높게 형성될 수 밖

에 없으므로 굳이 할인행사를 위해 20일 동안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자 할 것

인지는 의문이다. 20일이 짧은 기간이 아니기 때문이다. 여기에 덧붙여, 유형

고시는 법령에 위임을 받아 규정된 것임을 고려하야 한다. 따라서 유형 고시상

의 개념으로 해석하여야 하므로,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20일의 기간이 타당한 것이냐는 입법정책상의 문제이다. 이 부분은 다

른 나라의 입법례를 통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5) 소결

정리하면, 유형 고시를 예시규정으로 보아 유연하게 적용한 점, 1+1 행사 등

묶음판매를 할인판매로 본 점 및 종전거래가격을 유형 고시와 같이 해석한 점

등은 모두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수 있는 개연성을 간과했다. (중략) 상품에 ‘1+1’이라는 문구와 상품가격 외에 별도의 할

인율이나 할인액수가 표시하지 않은 이유는 소비자로 하여금 당연히 50% 할인 효과로

인식하도록 의욕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는 마케팅 수단의 한계를 벗어나 적극적으로

소비자오인을 유발하는 기만적인 행위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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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묶음판매를 할인으로 본다면 이를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와 종전거래

가격을 20일의 기간을 정하여 산정하는 것이 타당한지는 검토가 필요하다. 유

형 고시를 예시규정으로 본다는 것과 규정의 공백이 있어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이다. 굳이 유형 고시를 두어 국민에게 공포하는 이유는 소비자를 보호하

고 사업자들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사회・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표시・광고 유형이 등장함에 따라 야기되는 소비자문제를 검토하고 이

를 유형 고시에 반영하는 것은 소비자와 사업자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유형 고시에서도 3년마다 타당성 검토를 하여야 한다는 의

무조항을 두고 있다.

이러한 검토를 위해서는 교법으로 다른 나라에서는 묶음판매와 관련하여 어

떻게 규정하고 있는지를 살필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는 먼저 우리와 유사한 규

제 체재를 가지고 있는 일본과 우리와는 다른 규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 미국,

EU 및 독일의 규율방법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Ⅳ. 일본에서의 묶음판매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율
1. 서설

일본은 우리와 비슷하게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不当景品類及び不

当表示防止法) (이하 “경품표시법”)을 통하여 부당한 표시・광고를 일반적으로

규율하고 있다. 다만, 여기서 일본의 경품표시법과 우리의 표시광고법의 차이

점은 ‘경품류’에 관해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여 규율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우

리의 표시광고법에서는 달리 경품류를 정의하여 규율하고 있지 않으나, 일본의

경품표시법에서는 경품류를 정의하여 규율한다. 따라서 일본의 경우, 경품류에

해당할 경우 일본 경품표시법 제4조로 규율되고, 그 외의 표시・광고는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규율된다.

일본 경품표시법에서 경품류를 고객 유인을 위한 수단으로 사업자가 공급하

는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등 경제상

이익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1+1 행사와 같은 묶음판매를 증정으로 볼 경우 일

본 경품표시법상 경품류에 해당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경품이 아닌 할인판

매로 보아 표시・광고의 규율을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아래에서는, 먼저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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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품표시법상 묶음판매가 경품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그것에 해당하지 않

는다면 어떻게 규율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한다.

2. 1+1 행사 등 묶음판매를 경품류로 보는지 여부

1) 일본 경품표시법 제4조

일본 경품표시법 제4조에서는 “내각총리대신은 부당한 고객의 유인을 방지

하고, 일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및 합리적인 선택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가 있

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품류 가격의 최고액 또는 총액, 종류 또는 제공의

방법 기타 경품류 제공에 관한 사항을 제한하거나 경품류의 제공을 금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경품류에 해당하는지 살펴보아야 하는바,

경품표시법 제2조제3항에서 경품류를 정의하면서 세부적인 것은 고시로 정하

도록 하고 있어, 항을 바꾸어 고시의 내용을 보도록 한다.

2)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경품류 및 표시를 지

정하는 건

일본 공정거래위원회는 경품표시법 제2조의 위임에 따라 부당경품류 및 부

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 14)을 고시하

였다.

위 고시 제1항에서는 고객을 유인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방법을 묻지 않고,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 거래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물품, 금전 기타 경제상 이익을 경품이라 한다. 여기에 물품, 토지, 건물 및 기

타 공작물 금전 뿐만 아니라, 금권, 예금증서, 당첨금부증표, 공사채, 주권, 상

품권 기타 유가증권, 영극・영화・스포츠 등 초대권 및 우대권 등을 열거하여

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고시 제1항 단서에서, 정당한 상관습에 비추어 할인

또는 A/S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은 경품류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한다.

문제는 위 규정만으로는 1+1 행사 등 묶음판매의 성격을 알 수 없다. 1+1

행사 등 묶음판매의 경우 사업자가 공급하는 상품에 부수하여 상대방에게 제

공하는 물품으로 본다면 경품류에 포함될 여지가 있다. 반면, 위 고시 제1항

단서에서 할인 또는 A/S로 인정되는 경제상 이익은 경품류에 포함되지 않는

14) 不当景品類及び不当表示防止法第二条の規定により景品類及び表示を指定する件 (平成21年8月28

日公正取引委員会告示 第13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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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하는바, 1+1 행사 등 묶음판매의 경우 결과적으로 일반소비자에게 경제

상 이익을 주는 할인으로 볼 수 있으므로 경품류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일본 소비자청장관은 경품류등의 지정 고시의 운용기준에 대해 15)를

결정하여 공시하였다. 이에 관해 아래에서 살펴본다.

3) 경품류등의 지정 고시의 운용기준에 대해

(1) 거래에 부수하지 않는 경우

경품류등의 지정 고시의 운용기준에 대해 는 앞서 살펴본 부당경품류 및

부당표시방지법 제2조 규정에 의해 경품류 및 표시를 지정하는 건 에 관한 해

석지침이다. 이 해석지침 제4항에서 “「거래에 부수하여 에 대해” 설명하고 있

는데, 여기서 다음과 경우는 거래에 부수하는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즉, ① 상품 또는 역무를 2개 이상 조합하여 판매하고 있는 것이 명확한 경우,

② 상품 또는 역무를 2개 이상 조합하여 판매하는 것이 상관습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및 ③ 상품 또는 역무가 2개 이상 조합된 것에 의해 독자의 기능, 효용을

가져 한 개의 상품 또는 역무로 되는 경우 등은 거래에 부수하는 것이 아니고,

따라서 이 경우는 경품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에 대해도 예외가 있는데, 현상(懸賞)에 의해 제공하는 경우 및 거

래의 상대방에게 경품류라고 인식되는 방식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거래에 부

수 하는 제공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경품류에 포함된다.

(2)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가격인하로 인정되는 경우

한편, 위 해석지침의 제6항에서 “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가격인하로 인

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에 대해”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다음과 같은 경

우는 “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가격인하로 인정되는 경제상의 이익 에 해

당”한다고 한다. 즉, ① 거래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불해야할 대가를 감액하는 것, ② 거래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기준에 따라, 거래의 상대방에게 지불한 대금을 환급하는 것(여러 번

거래를 조건으로 환급하는 경우도 포함한다), ③ 거래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

되는 기준에 따라, 어떤 상품 또는 역무를 구입하는 자에게 같은 대가로 그것

과 같은 상품 또는 역무를 부가하여 제공하는 것(실질적으로 동일한 상품 또

15) 景品類等の指定の告示の運用基準について (平成26年12月1日 消費者庁長官決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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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무를 부가하여 제공하는 경우 및 여러 번의 거래를 조건으로 부가하여

제공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이다.

4) 검토

일본의 경품표시법과 관련 고시 및 지침을 보면, 결국 두 개 이상의 물건

등이 명확하게 가격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이면 경품류로 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본에서 경품류로 보지 않는 것은 두 개의 상품을 합쳐서 판매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와 동일한 상품을 더 제공하는 경우이다. 생각건대, 전자의

경우는 각각의 상품 가격을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동급의 상품이 합쳐져서

가격이 책정된 것이므로 ‘부수하여’ 제공한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상품을 구입한 자에게 동일한 상품을 하나 더 주는 것 역시 각각의 가격

을 알 수 있어, 결과적으로 할인과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리의 1+1 행사 등 묶음판매를 위 일본 경품표시법 등에 비추어 보면, 우리

의 묶음판매는 거래 조건에 이미 물건과 수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거래에 부수

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부수하는 거래로 본다 하더라도, 1+1, 2+1 등은 동일

한 상품을 하나 더 주는 것이므로 상관습에 비추어 경품류등을 제공한다기 보다

는 할인에 가까운 성격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상품이 아닌 것을 묶어서

파는 경우에는 경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증정의 성격도 있다고 할 수 있다.

3. 일본에서의 할인판매 관련 표시 규율

1) 일본 경품표시법 제5조

1+1 행사 등 묶음판매를 할인의 성격이 있어 경품류로 볼 수 없을 경우에는

결국 일본 경품표시법 제5조의 규율을 받게 된다.

여기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조항은 일본 경품표시법 제5조제2호이므로, 자

세히 보도록 한다. 경품표시법 제5조제2호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가격 기타

거래조건이 실제 또는 해당 사업자와 동종 및 유사한 상품 또는 서비스를 공

급하고 있는 다른 사업자와 관련하는 것보다도 거래의 상대방에게 현저히 유

리하다고 일반소비자에게 오인시키는 표시로서, 부당하게 고객을 유인하고, 일

반소비자에 의한 자주적 및 합리적 선택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표시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다. 동 조항에서 ‘유리하다고 일반소비자에

게 오인시키는 표시’란, 해당 표시에 따른 판매가격이 실제와 달리 저렴하다는

인상을 일반소비자에게 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현저히 유리’하다고 오인시키



48  법학논고 제86집 (2024. 07)

는 표시는, 해당 표시가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과장 정도를 넘어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것과 같은 내용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16)

2) 부당한 가격표시에 관한 경품표시법상 사고방식

(1) 사고방식의 개관

한편, 일본은 일본 경품표시법 제5조의 규율내용이 추상적이므로, 경품표시

법의 내용을 명확히 하여 사업자의 경품표시법상 위반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가격표시를 추진하여 사업자 사이의 공정 및 자유로운 경쟁을 촉짐함

과 아울러, 일반소비자의 적정한 상품 또는 서비스의 선택을 확보할 목적으로,

부당한 가격표시에 관한 경품표시법상 사고방식(不当な価格表示についての景

品表示法上の考え方) (이하 “사고방식”)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사

고방식은 경품표시법에서 위반할 우려가 있는 가격표시의 사고방식을 명확히

하는 것이어서, 부당표시에 해당할 우려가 있는 표시 로서 예시되어 있지 않

는 것을 포함하여, 사업자가 행하는 구체적인 가격표시가 경품표시법에 위반하

는지 여부는 경품표시법의 규정에 비추어 개별사안마다로 판단하는 것이라 하

고 있다. 즉 열거적 규정이 아닌 예시적 규정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2) 과거의 판매가격 등을 비교대조가격을 한 이중가격표시에 대해

먼저 사고방식에서는, 과거의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이중가격표시를

하는 경우에, 비교대조가격이 어떠한 가격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지 않으면 일

반소비자는 통상 동일한 상품이 해당가격으로 세일 전에 상당기간 판매되었고,

세일기간 중에 판매가격이 해당 인하분만큼 저렴하여 졌다고 인식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따라서 과거 판매가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하는 이중가격표시를

한다면, 동일한 상품이 최근 상당기간동안 판매되었던 가격이라 할 수 없는 가

격을 비교대조가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해당가격이 어떤 시점에서 어느 정도

의 기간으로 판매되었던 가격인지 등의 그 내용을 정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일

반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이 저렴하다는 오인을 줘서 부당표시에 해당할 수 있다

고 한다. 다만 주의할 점은, 할인판매를 하기로 한 후에 판매를 시작한 상품의

이중가격표시는, 상품 판매 시작 시점에서 이미 할인가격을 결정하여 놓고, 세

일 전의 가격은 할인판매 요건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할인판

16) 日本 消費者庁, “不当な価格表示についての景品表示法上の考え方”, 3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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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를 할 때 할인판매 전의 기간과 금액을 정확히 표시했더라도 부당표시에 해

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第4. 2. (1) ア (イ) b.).

그렇다면 여기서, 상당기간 판매되었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여기에

대해 일본의 사고방식은 해당가격으로 판매되었던 기간, 대상으로 되는 상품의

일반적 가격변동 상황, 해당 점포의 판매형태 등을 고려하여 개개의 사안마다

검토되어야 한다고 전제로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할인판매 시작점

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8주간(해당상품이 판매되었던 기간이 8주 미만인 경우

에는, 그 판매기간) 중 해당 판매가격으로 판매되었던 기간의 과반을 점하고

있는 경우에는 ‘최근 상당기간에 걸쳐 판매되었던 가격’으로 보는 것이 좋다고

한다. 다만, 위의 요건을 만족한다 하더라도, 해당 가격으로 판매되었던 기간이

통산하여 2주 미만의 경우 또는 해당 가격으로 판매된 최후의 날부터 2주이상

경과한 경우에는 ‘최근 상당기간에 걸쳐 판매된 가격’이라 할 수 없다고 한다

(第4. 2. (1) ア (ウ)).

(3) 할인율 또는 할인액의 표시에 대해

일본의 경우, 이중가격표시와 할인율 또는 할인액 표시을 구분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비교대조가격에서 할인된 가격을 표시하는 것과 비교대조가격에

대한 할인율을 표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일본의

사고 방식에서도, “이중가격표시와 유사한 표시방법으로서 해당점포 통상 가

격 과 표시가격 등에서 할인율 또는 할인액을 사용한 가격표시가 있다”고 한다

(第5. 1. (1)). 따라서 기본적으로 이중표시가격표시의 사고 방식 규율과 동일하

므로, 산출의 기초로 되는 가격과 할인율 또는 할인액의 내용 등이 실제와 다

른 표시를 한다든지, 애매한 표시를 하는 경우 일반소비자에게 판매가격이 저

렴하다는 오인을 주어 부당표시에 해당할 우려가 있다고 한다(第5. 1. (1)).

Ⅴ. 미국에서의 묶음판매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율
1. 서설

다음으로 미국에서의 묶음판매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의 규율을 살펴본

다. 미국은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하여 연방단계에서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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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e Commission)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법률에서 부당한 표시・광고를
규율하는 방식은 우리 및 일본과는 차이가 있다. 즉, 미국의 부당한 표시・광
고의 규율은 연방거래위원회법(Federal Trade Commission Act, 이하 ‘FTC법’)17)

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FTC법 제5조(Section 5)는 거래에서 불공정하거나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은 불법이라고 선언하고 있다. 여기서 무엇이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인지가 의문이 생기는데, ① 소비자를 오인시키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표현, 누락, 관행이 있고, ② 해당 표시, 누락 또는 관행이 합리적인 소비

자의 관점에서 보아도 오해할 우려가 있으며, ③ 오해의 소지가 있는 표현, 누

락 또는 관행이 중대한(material) 것이라 한다.18) 따라서 부당한 표시・광고와
관련한 것은 기만적인 행위나 관행에 속한다 할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규정을 보면, 우리의 규정보다 포괄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미국 연방거래위원회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여기서 묶음판매와 관련

하여 살펴볼 가이드라인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한

가이드(Guide Against Deceptive Pricing 19)이고, 다른 하나는 무료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Guide Concerning Use of the Word “FREE”

and Similar Representations) 20)이다. 아래에서는 항을 나누어 위 두 가이드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한 가이드(Guide Against Deceptive Pricing)

1) 규율 유형

미국의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한 가이드 는 크게 ① 종전가격과 비교(Former

price comprison), ② 다른 상인들의 소매가격과 비교(Retail price comprisons;

comparable value comprison), ③ 희망소매가격과 비교(Advertising retail price

which have been established or suggested by maufacturers), ④ 특가판매(Bargin

offers based upon the purchase) 및 ⑤ 기타의 가격 비교 등으로 나누어 규정

17) 15. U.S.C. §45

18) Consumer Compliance Handbook, “Federal Trade Commission Act—Section 5”, https://www.

federalreserve.gov/boarddocs/supmanual/cch/200806/ftca.pdf (2024. 5. 4. 최종접속); FTC,

“FTC Policy Statement on Deception“, 1983, https://www.ftc.gov/system/files/documents/

public_statements/410531/831014deceptionstmt.pdf (2024. 5. 4. 최종접속).

19) 16 CFR Part 233.

20) 16 CFR Part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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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여기서 본고의 주제와 관련된 것은 상기 ①과 ④이므로 이에 관해

살펴보도록 한다.

2) 종전가격과 비교(Former price comprison)

먼저, 종전가격과 비교(Former price comprison)부터 본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할인광고(bargain advertising)라 하면서, 종전가격이 합리적으로 상

당한 기간 동안(a reasonably substantial period of time) 대중에게 제공된 진

실한 가격(bona fide price)일 것을 요구한다. 따라서 광고된 종전가격이 진실

한 가격이 아니라면, 광고는 거짓이고 광고된 가격은 할인된 가격이 아니라 판

매자의 정가(regular price)에 불과하다고 한다(§233.1(a)).

나아가 광고에 단순히 ‘할인(sale)’이라고만 명시하고 할인율이나 할인액 등

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광고주는 할인금액이 무의미할 정도로 미미하

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왜냐하면, 종전에 10달러인 물건을

‘9.99달러로 할인’이라고 광고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실제로 감소된

금액보다 더 큰 할인이 제공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233.1(e)).

3) 특가판매(Bargin offers based upon the purchase)

다음으로 특가판매에 관한 부분이다. 여기에서 우리의 묶음판매를 검토하기

위하여 톺아보아야 할 규정이 보인다. 즉 흔히 광고주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가

격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들에게 추가의 상품을 주는 형태로 할인을

선택한다(choose to offer bargains)고 하면서, 이러한 할인행사에 자주 사용되

는 대표적인 용어로 “무료(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Buy One—Get One

Free), 1+1(2-For-1 Sale), 반값 세일(Half Price Sale), 1¢ 세일(1¢ Sale)21),

50% 할인(50% Off)”이라 한다(§233.1(a)). 그러므로 판매자가 이러한 제안을

할 때에 구매에 필요한 물품의 정가를 인상하거나 해당 물품의 수량과 품질을

낮추거나 기타 조건(구매자가 ‘무료’ 또는 ‘1¢’로 추가 상품을 받을 수 있는 자

격을 얻기 위해 물품을 구매해야 하는 기본 조건 이외의 것)을 해당 제안에

추가하는 경우 소비자는 기만될 수 있다고 한다(§233.1(b)).

따라서 “무료(Free), 하나 가격에 두 개 판매(2-For-1 Sale), 반값 세일(Half

Price Sale), 1¢ 세일(1¢ Sale), 50% 할인(50% Off)” 또는 이와 유사한 제안을

21) 광고주가 제안한 조건(일정한 가격으로 특정 품목을 구매)을 충족한 경우에만 추가 제품

을 무료 또는 1센트에 제공한다는 의미라고 한다(손봉현, “가격에 관한 광고의 표시광고

법 위반 여부”, 경쟁저널 제212호(2022), 83면).



52  법학논고 제86집 (2024. 07)

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조건을 처음부터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233.1(c)).

3. 무료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Guide Concerning

Use of the Word “FREE” and Similar Representations)

1) 개요(General)

미국은 앞서 살펴본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한 가이드(Guide Against Deceptive

Pricing 중 특가판매(Bargin offers based upon the purchase)의 규정을 조금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무료 및 이와 유사한 표현의 사용에 관한 가이드(Guide

Concerning Use of the Word “FREE” and Similar Representations) 를 두고

있다.

동 가이드에서도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의 제안은 고객 유인에 자주 쓰이는

판촉수단이라고 하면서(§251.1(a)(1)), 구매하는 대중들은 ‘무료’ 할인이나 서비

스의 제시를 특별한 할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안은 신중하게 설

계되어야 한다고 한다(§251.1(a)(2)).

2) 무료의 의미(Meaning of “Free”)

동 가이드에서는 무료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다른 물품을 구매하면

어떤 물품이 무료라고 안내를 구매자가 받았다면 무료라는 단어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 이하

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구매자는 가격인상이나 열등한

상품으로의 대체 등을 통해 무료 상품이나 서비스의 비용을 판매자가 회수하

지 않는다고 믿을 권리가 있다고 한다(§251.1(b)(1)).

그러면 여기서 정상가가 무엇인지가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동 가이드는, 제

품이나 서비스의 판매자나 광고주가 가장 최근에 그리고 정상적인 사업 절차

로 상당한 즉 30일간 “무료” 또는 유사한 제안을 하는 지리적 시장이나 거래

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일한 양, 동일한 품질, 동일한 서비스를 수반해

판매하는 가격을 말한다고 한다. 만약 가격변동이 있다면 30일간 실질적인 판

매가 이루어지는 가격 중 최저가격이다고 한다(§251.1(b)(2)).

한편, 이 가이드의 규정들을 충족하지 못하여 기만적일 수 있는 무료 상품

또는 서비스 제안은 “선물(gift), 공짜제공(given without charge), 보너스(bon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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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은 유사한 단어 또는 소비자들에게 헤딩 물픔이나 서비스가 무료라는 인

상을 줄 수도 있는 다른 단어나 용어들로 대체를 통해 교정될 수 없다고 한다

(§251.1(i)).

3) 조건 공개(Disclosure of conditions)

동 가이드에서는, ‘무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안을 할 때 ‘무료’ 물품의 수령

및 보유에 따른 모든 조건 및 의무는 제안 초기에 명확하고 눈에 띄게 명시하

여서 제안이 오해될 합리적인 가능성을 배제시켜야 한다고 한다. 즉, 모든 약

관과 의무가 ‘무료’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표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안 옆의 별도 표시 또는 광고에서 기타 기호로

참조되는 각주에 명시된 제안은 처음부터의 공개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한다

(§251.1(c)). 이는 앞서 살펴본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한 가이드 §233.1(c)에

서 무료 등의 용어를 사용하면서 제안하는 경우에는 그 제안의 조건을 처음부

터 명확하게 제시하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한 것

이라 할 수 있다.

Ⅵ. EU와 독일에서의 종전거래가격과 표시

1. 서설

마지막으로 EU와 독일에서의 표시・광고 규정에 관해 살펴본다. EU에서는

Directive 98/6/EC를 통하여 소비자 보호를 위한 상품의 가격 표시에 관하여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1+1 할인과 같은 묶은 판매에 관한 규정은 보

이지 않는다. 다만, 위 Directive 98/6/EC가 2019. 11. 27. Directive 2019/2161/EU를

통하여 개정었는데, 그러면서 할인판매가격과 종전거래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

이 도입되었다.

한편, Directive 98/6/EC가 Directive 2019/2161/EU를 통하여 개정되자, 독일

도 2022년 가격 표시 규정(Preisangabenverordnung)을 개정하여, 할인판매가격

과 종전거래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을 도입하였다.

아래에서는 EU의 개정 규정과 독일의 개정 규정을 살펴, 종전거래가격에 대

한 기준과 그 표시 강제의 유무를 알아보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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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U의 Directive 98/6/EC

앞서 언급한대로, 소비자를 위한 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은 EU의 Directive

98/6/EC에 따른다. 2019년 Directive 2019/2161/EU에 따른 개정 전의 Directive

98/6/EC에서는 단위가격 표시에 관한 규정은 있었으나, 할인판매와 관련한 규

정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런데 EU에서 2019. 11. 27. Directive 2019/2161/EU를

통하여 Directive 98/6/EC에 제6a조를 신설하였는바, 이 제6a조가 할인판매의

경우에서 표시와 관련한 사항이었다.

신설된 제6a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1항에서, 가격할인의 표시는 종

전거래가격(the prior price)을 표시하도록 한다. 그렇다면 종전거래가격이 무엇

인지가 문제가 되는데, 이에 대해 제2항에서 규정한다. 즉 제2항에서 종전거래

가격은 할인 개시 전 30일보다 짧지 않는 기간 중 사업자가 적용한 가장 낮은

가격(the lowest price applied by the terader during a period of time not

shorter than 30 days prior to the application of the price reduction)이라 규

정한다. 만약 상품의 출시가 30일이 되지 않았다면, 위 30일보다 짧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가격을 정할 수 있다(제4항). 한편 가격할인을 쉼 없이 점진적으

로 할 경우(예컨대 10% 할인 -> 20% 할인 -> 30% 할인을 중간에 쉬지 않

고 계속적으로 하는 경우), 할인 시작 전에 사업자가 적용했던 종전거래가격을

가격할인 기간 동안 표시할 수 있다(제5항)고 한다.

3. 독일에서의 가격 표시 규정(preisangabenverordnung)

독일은 2021년까지 할인표시와 관련한 일반적인 규율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나 앞서 살펴본, Directive 2019/2161/EU를 통한 Directive 98/6/EC 개정

으로, 독일 역시 개정된 Directive 98/6/EC에 상응하는 할인표시 규정을 두어

야 했다. 이에 독일은 가격 표시 규정(preisangabenverordnung)을 개정하여

2022. 5. 28.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정은 가격할인 전 잠시 가격을 올렸다가 인

상된 가격을 기준으로 더 할인을 많이 한다는 인식을 주는 행위를 막는 것과

동시에, 가격할인 시점에 실제로 부과하지 않은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하는 일

이 없도록 한다는 목적을 가진다.22)

22) https://www.e-recht24.de/artikel/ecommerce/13092-preisangabenverordnung.html(2024. 5. 4.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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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독일의 가격 표시 규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 그리고 소비

자를 상대하는 모든 회사 상품에 적용된다(제6조a). 아울러 상품의 범위나 종

류와 상관없이 소비자에게 상품 가격할인을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제1조). 여기서 가격할인이란, 종전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그리고 전체 소비자

를 대상으로 일반적이고 측정 가능한 가격 인하를 말한다. 사업자는 이러한 가

격할인을 할 때마다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적용 전 30일 동안 부과된 최저가격

을 알려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1조제1항).

Ⅶ. 비교법적 검토에 따른 시사점 및 해결 방안 마련

1. 시사점

1) 1+1 행사 등 묶음판매의 성격

일본의 규정에서는 1+1 행사 등 묶음판매에 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

다. 다만, 일본에서는 경품류에 관한 규정이 따로 있는바, 만약 묶음판매의 성

격이 증정에 가까우면 경품류에 속하게 되어 경품류 규정을 적용받게 될 것이

다. 그런데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부수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거나 상관습

상 가격인하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경품류로 볼 수 없다고 한다. 이를 우리의

1+1 행사 등 묶음판매에 관한 사정에 적용하면, 묶음판매의 경우 대부분은 동

급의 상품이 합쳐져서 가격이 책정되는 것이므로 주된 상품에 부수하여 제공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일본법상의 경품류로 보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도 1+1 행사 등 묶음판매는 기본적으로 할인으로 본다고 평가하는 것

이 타당하다.

이는 미국의 규정을 살피면 더 명확해 진다. 미국에서는 1+1 행사에 관련한

규정이 “특가판매(Bargin offers based upon the purchase)”의 항목에 있다. 아

울러 “흔히 광고주들이 자신이 제공하는 가격으로 구매하는 조건으로 소비자

들에게 추가의 상품을 주는 형태로 할인을 선택한다(choose to offer bargains)

(§233.1(a))”고 한다. 이러한 규정에 비추어 보면, 미국 역시 1+1 행사 등 묶음

판매는 할인으로 본다고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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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규율 방식

일본의 규율 방식에는 우리와 큰 차이가 없다. 다만, 우리의 유형 고시를 개

선하는데 있어 참고할 만한 것으로, 정상적인 상관습에 비추어 가격인하로 인

정되는 경우를 규정하면서, “거래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준에 따라, 어

떤 상품 또는 역무를 구입하는 자에게 같은 대가로 그것과 같은 상품 또는 역

무를 부가하여 제공하는 것(해석지침 제6항)”이다. 이는 우리의 묶음판매를 규

율함에 있어 정의 규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이중가격표시를 하는 경우

에 비교대조가격이 어떠한 가격인지 구체적으로 표시되어야 한다고 하고 있고

(第4. 2. (1) ア (イ) b.), 할인율이나 할인액의 표시할 때 실제와 다른 표시나

애매한 표시를 하면 안된다고 하고 있는바(第5. 1. (1)), 이 역시 우리의 유형

고시를 개선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규율 방식에서는 우리가 참고할 것이 많은데, 먼저 미국은 “무료

(Free), 하나 사면 하나 공짜(Buy One—Get One Free), 1+1(2-For-1 Sale), 반

값 세일(Half Price Sale), 1¢ 세일(1¢ Sale), 50% 할인(50% Off)”가 모두 같은

뜻을 가진 단어라고 하면서(§233.1(a)), 이 경우 그 조건을 명확히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233.1(c)). 아울러 다른 물품을 구매하면 어떤 물품이 무료라고 안

내를 구매자가 받았다면 무료라는 단어는 그 물품에 대해서는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그리고 다른 물품에 대해서는 정상가 이하를 지불한다는 것을 의미

한다고 한다(§251.1(b)(1)). 이러한 미국의 규율을 참고하여 우리의 유형 고시

에서 1+1 행사 등을 규율형식을 참고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광고에 단순히 ‘할인(sale)’이라고만 명시하고 할인율이나

할인액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광고주는 할인금액이 무의미할 정도

로 미미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이러한 규정의 존재는 종

전에 10달러인 물건을 ‘9.99달러로 할인’이라고 광고할 경우에 소비자들은 그

광고를 실제로 감소된 금액보다 더 큰 할인이 제공된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

라고 한다(§233.1(e)). 이는 우리 대법원 판례의 논리에 경종을 울리는 것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다.

3) 종전거래가격과 그 표시

종전거래가격은 해당 나라의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므로 보편적이지

않지만, 유럽과 미국은 30일로 동일한 것을 확인했다. 즉, 일본의 경우, 할인판

매 시작점에서 거슬러 올라가는 8주간(해당상품이 판매되었던 기간이 8주 미

만인 경우에는, 그 판매기간) 중 해당 판매가격으로 판매되었던 기간의 과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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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 미국의 경우, 30일간 ‘무료’ 또는 유사한 제안을

하는 지리적 시장이나 거래에서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동일한 양, 동일한 품

질, 동일한 서비스를 수반해 판매한 가격 중 최저가격을 말한다. 나아가 EU와

독이 역시 종전거래가격을 소비자에게 가격할인 적용 전 30일 동안 부과된 최

저가격이라 하고 있다.

생각건대, 종전거래가격이 너무 짧으면 할인판매를 기획하기 위해 가격을

매우 높일 수가 있다. 기간이 짧으면 그것을 잠시 매출이 떨어지는 것을 감내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전거래가격의 시점과 종점이 너무 멀고 그 계

산이 복잡하면 사업자들의 경우 종전거래가격 산정에 혼란스러울 수 있으므로

적당한 기간과 단순한 방식으로 상거래 현실을 반영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고 할 수 있겠다.

한편, 종전거래가격 표시와 관련하여 EU 및 독일의 규정은 우리에게 시사점

을 준다. 사업자가 할인판매를 할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하여야 하는지 여

부에 관하여 우리의 유형 고시상의 규율 상황을 독일과의 비교를 위해 간단히

언급한다. 우리의 유형 고시 ‘라. 할인판매 등에 관한 사항’에서 “(10) 가격인하

판매를 실시하면서 비교가격의 기준과 인하시점을 명시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규율하고 있다. 그런데 이 규정만으로는 할인하는 상품마다 종전거래가격을 표

시하여야 하는지가 명확하지 않다. 즉, 위 규정은 한 사업장에서 이루어지는

할인판매 행사를 기준으로 사업장에 한 번만 표시・광고하면 되는 것인지 아

니면 개별 상품마다 표기를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고, 나아가 비교가격이

아닌 비교가격 기준만 표시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비교기준가격 그 자체(예

컨대, 종전의 사업자 자신이 팔던 물건에 비해 할인하는 경우라면, 종전거래가

격이 비교기준가격이 됨)를 명시하여야 하는 것인지도 불명확하다. 특히 유형

고시의 ‘라. (1)’에서 “… 비교기준가격으로 하여 자기의 할인율이나 가격인하

율을 산출하여 표시・광고하는 행위”라고 되어 있는바, 이는 산출한 결과만 표
시하면 되는 것이고 산출하는 과정의 종전거래가격 등 비교기준가격은 표시하

지 않아도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애매하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행정

고시의 성격상 수범자인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 이때 사업자

에게 유리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종전거래가격 등 비교기준가격을 표시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런데 EU와 독일의 경우에는, 가

격할인표시를 할 때에는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율하고 있

다. 특히 독일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장 모두, 그리고 소비자를 상대하는 모

든 회사 상품에 대해 가격할인표시를 할 경우 종전거래가격을 표시하도록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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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는 표시

광고법의 존재의의에서 비추어 보면, 이와 같은 EU와 독일의 규정이 할인판매

를 할 경우에 종전거래가격을 명시하도록 하여, 소비자가 할인된 실제 가치를

정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바지하는 것으로 보인다.

2. 개선방안 마련

1) 종전거래가격 관련

먼저 종전거래가격과 관련한 개정안부터 본다. 할인을 하기 위해서는 비교

대상 가격이 있어야 한다. 희망소비자가격이라든지, 시가라든지, 경쟁사업자의

가격이 하나의 비교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기준들은 물가의 변

동이 심한 경우 바로바로 반영하여 효과적으로 할인율을 산정한 후 표시・광
고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보통의 경우 할인 판매를 기획할 때에는 사업자 자

신의 과거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의 기준을 마련한다. 이것이 바로 종전거

래가격이다.

그런데 종전거래가격의 기간과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문제점이 있다. 종

전거래가격이 짧으면 할인판매를 할 시점 직전에 판매가격을 인상한 다음 바

로 할인을 하면 할인율이 높아져 소비자 입장에서는 할인율이 높은 상품으로

오인할 여지가 있다. 예컨대, 계속 1만원에 팔던 상품을 할인 시점에 갑자기 2

만원으로 가격을 인상한 후, 1+1 상품이라 하면서 2만원에 팔 경우에는, 소비

자 입장에서는 실질적으로 할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가격 인상 후

할인판매로 인하여 50% 할인이라고 오인할 수밖에 없다. 이를 막기 위하여 적

정한 기간을 산정한 후 그 기간의 평균가격이나 최저가격 또는 최고가격을 정

하여 이를 종전거래가격으로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종전거래가격이라는 것이 계산하기에 번거롭다면, 사업자의 사업 운

영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 소비자의 가처분 이익을 향상시키기

위해 할인판매를 장려하여야 하는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종전거래가격의 기

준을 명확히 함과 동시에 계산이 간명하여야 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비교법제

에서 미국, EU 및 독일은 할인판매 시점에서 과거 30일 기간 중 최저가격을

종전거래가격으로, 일본은 과거 8주 기간 중 과반을 점하고 있었던 가격을 종

전거래가격으로 한다고 살펴보았다. 우리의 20일보다는 모두 긴 것을 알 수 있

다. 아무래도 종전거래가격 산정 기간이 길면 길수록 할인을 생각하여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억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그 산정기간이 너무 길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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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말한 대로, 사업자 입장에서는 산정하기가 매우 번거롭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여, 우리의 종전거래가격도 20일에서 30일

로 변경할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개정(안)은 물가변동상황과

사업자들의 유통상황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야 함을 전제로 한다.

2) 묶음판매 규율 관련

묶음판매 규율과 관련하여서는 여러 개정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행정 규

율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범자인 소비자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입장 역시 고려

하지 않을 수 없고, 또한 대법원의 해석 역시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아래에는

최소한의 규율에서부터 여러 개정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1안이다. 1안은 현재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묶음판매에 관하여 유형

고시에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고, 실제거래가격의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묶음판매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한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는 현재의 유형 고

시를 최소한으로 개정하는 방안으로, 묶음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실제거래가격

의 변동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할인율 등을 명시하지 않아 정확한 할인가치를 확인하지 못한다

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2안이다. 2안은, 1안에 덧붙여 할인율을 표시하도록 하는 안이다.

즉 사업자가 묶음판매로 판매할 시, 소비자에게 묶음판매 상품을 구매할 경우

정확히 어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이 있는지를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개정안은 할인에 대한 비교기준이 명확히 표시되지 않아 여전히 오인

가능성이 잔존하는 한계가 있다.

다음으로 3안이다. 3안은, 2안에 덧붙여 묶음판매를 포함하여 할인을 하는

경우에 종전거래가격을 상품마다 표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현행 유형 고시에서

는 종전거래가격을 각 상품마다 표시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 3안과 같이

종전거래가격을 각 상품마다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에게 할인된 가치를 정

확히 평가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할인 전 가격을 잠시 올렸다가 큰 폭으로

할인한다는 오인을 주는 행위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된다. 다만, 소비자는 ‘+1’

을 증정으로 인식할 수도 있는데, 이 개정안에서는 이를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

여 언어적 표상에 대한 오인가능성을 여전히 방치하는 한계가 있다.

마지막으로 4안이다. 4안은, 묶음판매와 증정판매를 구별하여 규율하는 것이

다. 즉, 묶음판매는 거래조건(예컨대 동일・유사 상품을 일정 개수 구매하는

조건 등)이 만족되면 50% 미만의 할인을 해 주는 것이고, 증정판매는 거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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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예컨대 동일・유사 상품을 일정 개수 구매하는 조건 등)이 만족되면 증정

(또는 50% 이상 할인)을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묶음판매의 경우 ‘N+N’과 같은

표시・광고를 할 수 없고 오로지 ‘N개를 사면 OO% 할인’과 같이 표시하여야

할 것이고, 증정판매의 경우에만 ‘N+N’으로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함

으로써, 사업자의 할인판매유형을 다양하게 인정함과 동시에,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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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view of regulations on labeling and advertising acts related

to so-called 1+1 products, etc.

23)Lee, Jae-min*

Types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re regulated through the type

notice (“Notice on Designating Types and Standards of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Acts”) established by the Fair Trade Commission in accordance

with the Labeling and Advertising Act. However, the type notice does not

specify the type of bundle sale, such as the so-called "1+1 discount". The

problem is that a bundle sale labelling can mislead consumers. For example,

it's not clear whether the labelling of "1+1 event" means "you can get 50%

discount when you buy 2 items" or "Buying 2 items is cheaper than the

original price of 2 items.” In the former case, if it is not a 50% discount of

the price of two items, it may b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but in the

latter case, even if it is not a 50% discount of the price of two items, if it

is even a little cheaper than the original price of two items, it does not

constitute unfair labeling and advertising. This not only confuses consumers,

but also confuses business operators who are obligatory subjects. As a result,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disputes will arise. In addition, since it is a

regulation that imposes obligations on business operators, obligatory subjects,

there is a need to establish clarity.

Accordingly, from the above perspective, this study attempted to derive

an improvement plan for the detailed labeling and advertising guidelines regarding

the type notice prices in the direction of improving consumer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a review of the disciplinary system and precedents and a comparative

legal review It is a well-known fact that changes in product and service prices,

distribution situations, and sales behaviors are bound to have unique characteristics

in each country, and that legal policies must be arranged based on such

* Ph.D. in Law / Assistant Professor, Changwon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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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que characteristics. Therefore, it cannot be transplanted directly to our

country just because it is regulated in another country. Furthermore, in order

to make administrative regulations, not only the consumer as an obligatory

subject, but also the entrepreneur's position, must not be ignored,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Supreme Court must also be considered. By combining

these considerations, an improvement plan was suggested. Through these

studies and amendments, it is hoped that discussions on binding sales will

be made and that better regulations will be arranged.

Keywords : bundle sales, unfair price labelling, 1+1 labelling, 
Labelling and Advertising Act, type notice




